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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 .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환  세율인상

  1)  배  경

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 교육서비스 향상에 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

고, 향후 교육자치의 실 을 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며, 지방교육

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 인 역할을 담당하

도록 하기 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

환하 으며, 지방교육세는 목 세로서 특별․ 역시세․도세로 구분된다.

  지방교육세 세율과 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내실화를 해 

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5년간((‘00～’04)총 34.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, 이  

6.4조원(연 1.6조원)을 교육세 증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지방교육세7)

의 세율인상을 요청하 으나, 재산세․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1천만명을 넘는 세

인 을 감안하여 세율인상 상에서 제외하고, 담배소비의 사회  해악이나 경륜․경

마의 사행성 등을 감안하여 경주․마권세  담배소비세에 한하여 각각 10%씩 세율

을 인상 조정하게 된 것이다.

  지방교육세의 신설에 따라 2001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는 34,780억원으로 2000년 

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산규모 29,695억원보다 5,085억원(17%증)이 증가하게 

되나, 지방교육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시․도 교육비특

별회계로 액 출하게 되므로 실제 인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.

  2)  개정개요

  행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(등록세․주민세균등할․재산세․자동차세․종합

7)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간((’00～’04)총 34.3조원을 투자하고, 이  6.4조원(연 1.6조원)은 교육

세 등 조세부담 인상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모든 교육세의 세율인상을 요청하 다.

   - 경주․마권세분 50 → 80%,  재산세분 20 → 40%, 종합토지세분 20 → 40%,  담배소비세

분 40 →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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